




http://calcivilrights.ca.gov/complaintprocess
수신자 부담: 800.884.1684   TTY: 800.
수신자 부담: 800.884.1684   TTY: 800.

	세입자간 괴롭힘 
	1 주거에서의 세입자 간 괴롭힘 중 무엇이 불법인가요? 
	2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면, 임대인은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? 
	3 “이웃이,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(허용되지 않음)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, 그와 성관계를 맺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.” 이것도 괴롭힘인가요? 
	4 “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성들이 제가 들어올 때마다 통로를 가로막고 제 몸에 대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스처와 발언을 정기적으로 합니다. 이런 행동 때문에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.” 이것도 괴롭힘인가요? 
	5 주거에서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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